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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

호)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

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26조제5항제10

호)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을 명시

함(안 제2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